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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징수하고 있는 주 용료의 규모는 지방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

이 크지 않다. 그러나 사용자부담원칙의 확 를 통해 지방자주재원확보에 기여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에서 본 연구는 사용자부담 (user charges)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외

수입, 특히 경상  세외수입인 도로 용료  주 용료의 실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행 주 용료는 도로 리  도시미 을 정비하는 최소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공시

지가 인상률만 반 한 정액제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정 

요 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요 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낮은 요 수 으로 인한 재정확충 

효과 상실은 물론, 지역간 요  격차로 인한 불형평성 문제도 야기된다. 즉 행제도는 요

율, 조정산식, 소재지 구분의 조정에 한 일반원칙  행 주 용료 산정방식 반에 걸

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주 용료의 수입규모가 작아 부분의 지방자치단

체들의 심도가 낮고, 주 용실태에 한 기 인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다. 세외수입에 한 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요율결정의 구체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

고, 세외수입 확충에 한 포 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

료 부족과 선행연구 미흡이라는 한계 속에서 본 연구는 최근 일본에서 시행된 일본의 용료

부과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합리 인 주 용료를 부과하기 한 몇 가지 제도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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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원확충을 위해 사용자

부담금(user charges)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

용료수입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각종 사용료의 원가보상률

이 낮고, 장기간 요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사용료가 원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어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낮은 요율의 사용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원가분석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원가분석이 부정확하여 사용료의 요금이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원가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

다. 즉 원가분석도 부정확하고, 설령 정확한 원가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얼

마만큼의 원가를 사용료에 부과할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요율을 조정하기 보다는 종전의 낮은 요율을 계속

적으로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사용료의 규모는 작은데 반해, 요율조정에 따

른 정치적 저항과 행정비용은 상대적으로 큰 것이 요율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겉

돌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부담금의 현실화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세외수입 확보

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포괄적 개선방안의 하나로 요율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요율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분

석보다는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중점을 둔 것은 요율결정에 필요한 자료부족과 지

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필요한 것

은 비록 그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개별 사용료의 구체적인 요율현

실화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료별로 구체적인 자료와 분석이 이루

어지면 향후 보다 포괄적인 개선방안의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사용료 가운데 세

부적인 점용료 항목인 도로점용료 가운데 전주점용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둔다. 여타 사용

료와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 역시 도로라는 공공용물의 이용에 따른 수지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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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가보상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행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이용에 따른 편익(수입)이나 도로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괴리되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주의 도로점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역시 

합리적인 요율기준이 없다는데 큰 원인이 있다.1)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합

리적인 요율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조차 축적하지 못하고, 사용료 부담자인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방법은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요율조정 및 조정산식, 그리고 소재

지 구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특히 최근 개편된 일본의 도로점용료 산정제도를 

검토한 후, 각 산정기준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로점용료의 적

정수준을 모색하고, 요율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1. 도로 용료의 개념

도로점용료는 세외수입의 일종으로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s)의 성격을 가지

고 있다. 흔히들 사용자부담금이라고 불리는 사용료와 수수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김종순, 2001: 344-345).

첫째, 광의의 개념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거래의 성격에 대해서 부과

되는 요금, 즉 특정한 편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요금으로 정의된다(Smith, Fred L., 

1981).2)

1) 이와 관련한 주요 언론 기사는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2009.3.3), 서울신문(2008.12.9), 한겨레신

문(2008.6.25) 등이며, 특히 지역주민들은 한전의 경우 공기업으로서 다른 통신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전주임대료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반면에 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는 낮게 책정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전의 경우 지나치게 증

가하는 통신설비로 인한 전주의 잦은 교체, 지중화사업, 정전사고 예방 등 전주 유지･보수에 

대부분이 재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일보, 2008. 11. 18). 

2) 이 경우 협의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물론 임대수입, 특허수입, 용도가 지정된 물품세, 면허 및 

각종 인･허가, 정부재산의 매각수입, 공공대출에 대한 이자수입, 산재 및 공공보험료수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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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협의의 개념은 사용료･수수료의 범위를 다소 축소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적으로 받은 서비스에 대한 편익요금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각종 면허 및 인허

가 수수료, 특별평가 부담금이 포함된다. 사용료 및 수수료의 부담은 소비자인 주

민이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부담의 의무가 발생한다. 아무리 공

공성을 지닌 서비스라도 소비하지 않는다면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면허 

및 인허가 수수료는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의 결과로 지불하는 요

금이고, 특별평가부담금도 부동산소유자들이 누리게 되는 특별한 편익과 관련되

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수수료의 개념을 최협의로 정의하면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 가운데 공공성은 매우 강하지만 소비로 인한 편익의 범위가 특정 개인에

게 구체적･개별적으로 귀속되고 서비스의 소비나 요금지불이 자발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이와 같은 최협의의 개념에 따르면 상수도, 하수처리, 전기, 가스 등과 

같은 공기업의 운영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서비스들은 지방정부 또는 지

방공기업이 공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적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특권을 누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각종 면허 및 인허가 수수

료도 공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된다. 특별평가부

담금은 그 요금의 부담이 자발적이 아니고 강제된다는 점에서 제외된다. 많은 경

우 세외수입이라 함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말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이와 같은 

최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외수입의 개념을 다소 확장하여 협의의 개념으로 사

용하고 있다. 최협의의 세외수입 이외에도 각종 면허 및 인허가 수수료를 포함하

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료와 수수료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특

수한 이익을 누리게 되고, 행정주체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사용료와 수수료의 구분은 다소 애매

한 부분이 있어 많은 경우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기준으로 사용료와 수수료를 구분할 수 있다.3)

기업운영수입, 재산권수입, 연금 및 건강보험료수입 등이 모두 포함된다.

3)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교부금 및 각종 보조금도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용료의 범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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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란 공공시설물의 사용으로 누리는 편익에 대한 보상가격의 성격이 강한 

요금이다.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가격이 부과되는 것과 

유사하다. 사용료란 공급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며, 이와 같은 대가의 지

불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각종 공공체육시설이용

료가 여기에 해당된다.4)

이에 반해 수수료는 정부가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

된 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한 요금이다.5)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면허세

는 실질적 의미의 수수료에 해당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이 특정한 활동

으로 수익을 올린 경우 정부가 그 일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요약하면 사용료는 특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데 비하여,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의하여 발생한고 볼 수 

있다. 사용료의 부과는 공공시설의 상태를 표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수수료의 부

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료는 사적 재화의 가격과 유사

하다. 사용료는 소비자가 이용을 거절할 수 없거나 서비스의 공급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소비를 줄이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달리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

하는 일종의 행정비용이므로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

(Downing, Paul B., 1987: 161-162).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사용료의 종류에는 도로점(사)용료, 하천점(사)용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로 구분되며(행정자치부, 2004),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도로 점･사용료는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및 징수하는 수입

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지방도를 건설하는 경우 지역주민보다는 다른 지역의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지역간 외부성이 존재할 때마다 지방정부 상호간의 비용을 분담하

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발행시킨다. 따라서 보조금은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에 부과하는 조세 또는 사용료라고 할 수 있다(김종순, 2001: 346).

4) 그러나 쓰레기처리수수료와 같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인 시민이 서비스의 구입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거부할 수 없고 소비량을 줄여 납부할 금액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 

5) 예를 들어 과다한 관중이 동원되는 민간행사에 대하여 교통 및 치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하고 화재진압에 대한 소방비용을 청구한다. 특정 개인에게 편익이 한정되는 각종 민원서류

의 발급, 인허가비용도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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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할 수 있다.6)  

2. 선행연구검토

도로점용료의 요율과 관련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진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세외수입과 관련한 연구로 신세원의 개발,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편,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등 포괄적인 지방재정확충 전략의 일부로 

세외수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7)그 중 사용료의 요율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석호･이은재(1988)는 수수료요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기준제시와 더불어 

제증명수수료를 중심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합리적 요율조정방안에 대한 시

사점을 밝히고 있다. 즉, 수수료 요율의 현저한 원가미달과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수료 근거법규의 재정비, 둘째 요율상승의 정례화, 셋째 요율체

계상의 신축성 강화, 마지막으로 신규 수수료징수사무의 발굴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성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수료는 항상 저렴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사용자부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라는 의식변화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사용료･수수료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공

통의견으로서 현재에도 유효한 제안이 되고 있다.

오희환･박기관(1996)의 연구는 수익과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자원배분을 효율

화하며, 적극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사용료･수수료의 원가 적

정성 등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요율조정방안 및 관련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사용료분야까지 연구대상을 넓히고 있으

며, 이 연구이후로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 김영규(1995)는 지방정부의 사용료 결정을 위한 일반모형을 제시하고 있

으며, 임성일(1998), 김종순(1999, 2002)은 사용료･수수료의 부과효과 및 합리적 요

6) 근거법령으로는 도로법 제40조 및 제43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제19조, 자치단체 도로

점용료징수조례(시･도, 시･군･구)이다.

7) 특히 사용자부담금인 사용료･수수료의 요율결정에 있어 공급원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서비스 유형별로 적정 수준의 원가보상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한 경우는 거의적정 수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한 요율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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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기준,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들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요율결정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 해당 서비스

의 성질을 기준으로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안석호･이은재(1988)는 필수적･
기초적서비스, 필수적･비기초적서비스, 선택적･기초적서비스, 선택적･비기초적

서비스로 분류하였고, 지방재정발전기획단(1996)에서는 주민필요기초서비스, 경

제적기초서비스, 특수이익발생서비스, 동종유사서비스, 지역특성서비스, 무료제

공위임사무로, 오희환･박기관(1996), 김종순(2002)은 필수적･비채산적서비스, 필

수적･채산적서비스, 선택적･비채산적, 선택적･채산적서비스로 분류하면서 각 분

류에 맞는 요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러한 

기준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축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중 실질적인 요율과 관련해서는 주운현(2005), 김종순･주운현(2005)이 

있다. 주운현(2005)은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부과기준을 원가보상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제증명수수료를 대상으로 기존의 원가보상 기

준들을 살펴보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조사와 더불어 원가보상기준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원가의 80%미만인 수수료 항목을 

현실화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김종순･주운현(2005)은 수수료의 원가분

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초점을 현행 수수료 원가분석 방법과 

시장 부문의 원가산정방법의 하나인 활동기준원가계산(ABC: Activity-Based 

Costing)의 비교･분석에 두고 있다. 분석결과 원가산정에 있어 필수적인 원가 파악

을 위해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비용들을 원가계산 대상에 할당할 필요성과 

표준원가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들에 대한 

원가분석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한 다음, 개별 자치단체들이 원가분석 

결과를 참고로 자체적으로 요율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도 도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ABC의 적극적 활용으로 인해 

행정업무프로세스의 본질적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과 고객만족도의 두 가지 측면

을 공공부문에서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료의 요율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지만 다음과 같은 한

계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세외수입의 확보차원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료요율의 현실화와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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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둘째, 요율체계의 두 축인 원가분석과 원가보상율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사용료 보다는 수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요율

현실화를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1> 선행연구결과 분석 : 사용료･수수료 관련 논문(요율관련)

사용료･수수료
내용분석

연구자 년도 제목

김 규 1995
｢지방정부의 최 사용료 결정

을 한 일반모형의 개발｣

1. 사용료를 심으로 기존의 사용료 책정 모형을 분석

한 후 가장 합리 인 모형을 제시함(비용-규모-이윤

분석(CVP)방법)

2. 사용료 부과를 한 재화의 범주 제시

3. 제외

오희환 1996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조정방

안｣

1. 사용료･수수료를 심으로 원가분석  요율결정기

을 모색함(4가지 역으로)

2. 원가분석  수수료 징수의 단일 법제화, 그리고 

실화율 조정 제안

3. 요율결정기  제시

임성일 1998
｢행정서비스의 유료화 방안 : 

사용료･수수료를 심으로｣

1.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 재정의 모색차원에서 도시

간 사용료･수수료수입의 격차분석

2. 사용료･수수료를 심으로 합리  개선방안 제시

3. 제외

오세윤 1999
｢공공부문 가격책정에 한 

연구｣

1. 공공부문의 가격책정에 해서 비상업  크게 두 부

문으로 분석(가격책정  상업  가격책정 부문, 가

격 쟁)

2. 사용료와 부담  부과에 합한 서비스 범주 제시

3. 제외

김종순 2002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사용

료･수수료의 실화 방안｣

1. 공공서비스의 변화 악  사용료･수수료의 황 

분석

2. 사용료･수수료 부과의 효과, 조건과 한계 악, 합리

 요율결정기   요율체계 개선방안 제시  자

주권강화 제안

3. 제외

김종순

주운
2005

｢수수료 요율결정을 한 

ABC 용에 한 연구｣

1. 수수료의 요율결정을 한 원가분석

2. 원가분석기   요율체계 개선방안 제시

3. 사 부문의 활동기 원가분석을 공공부문에 도입

주운 2005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부과

기 에 한 연구｣

1. 사용료･수수료의 합리 인 부과기  분석

2. 사용료･수수료 합리  요율결정기  제시

3. 요율결정기  제시

주 : 1 연구틀(내용) 2. 연구결과(시사 ), 3. 요율분석  결정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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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주점용료의 현황 및 문제점

1. 도로 용료 산정방법  기

현행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규정에(<표 2> 참조) 

의한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되, 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조

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가격, 점용료, 

점용면적, 점용길이 등은 <표 3>에 의거하여 산정토록 규정하 있다.

<표 2>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용물의종류
기 단

용료

소재지

용단 기간단 갑지 을지 병지

1. 주, 

공 화 

등 지상

시설물

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 배 용기기함, 무선 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 용휴 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 ,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 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 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용면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액

주 :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역시(읍, 면 지역 제외)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함

자료 : 도로법시행령 <별표 2>

<표 3>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연액산정시 ･1년미만 : 매1월 = 12분의1년(1월미만 단수 계산제외)

용면 , 표시면 ( 고탑, 고 , 

간  등의 표시부분의 면 ) 산정시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산정 제외

･총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소숫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

용물의 길이 산정시

･1미터미만의 단수 산정제외

･총 용면 이 1미터 미만인 경우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정

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

･인 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 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

자료 : 도로법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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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26의4,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근거하여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 자치단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 조

정토록 되어 있다.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

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

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2을 감면해주고 있다. 

<표 4> 점용료 조정산식

 산출 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 년도 용료+[ 년도 용료×{10/100+(증가율 - 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 년도 용료+[ 년도 용료×{13/100+(증가율 - 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 년도 용료+[ 년도 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 년도 용료+[ 년도 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 년도 용료+[ 년도 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 ･ 년도 용료+[ 년도 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자료 : 도로법시행령 <별표 3>

2. 주 용료의 규모와 문제

1) 규모

2007년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전주점용료는 1,573백만원으로8) 

전주는 총 1,407,777개로 시가 652,278개(46.3%), 군이 215,046개(15.3%), 자치구가 

540,053개(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본 연구에서의 전주점용료의 규모와 관련한 data는 200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조사표를 배부하여 회수

된 총 168개 단체의 규모로서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점용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통계결과를 위해 자치단체 전체를 추정하기 보다는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현실

화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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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경우 875백만원으로 2007년 시의 도로점용료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이며, 군의 경우 360백만원으로 16.7%, 자치구 337백만원으로 0.3%를 차지하

고 있다. 또한 전주 점용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가 55.7%로 가장 많이 차지하

고 있고, 군 22.9%, 자치구 21.4%의 순서로 차지하고 있다. 

<표 5> 기초자치단체 도로점용료 및 전주점용료 현황
(단  : 개, 천원)

자치단체

2006년 2007년

도로 용료

총수입

주 용료 수입(연간) 도로 용료

총수입

주 용료 수입(연간)

신주 액 신주 액

시 34,673,151 626,192 712,457 25,189,836 631,234 875,753 

군 2,162,099 203,019 313,079 2,157,297 215,046 360,409 

자치구 107,396,160 513,711 298,341 99,109,946 540,053 337,008

합계 144,231,410 1,347,964 1,323,877 126,457,079 1,407,777 1,573,170 

주 : 기 자치단체 230개 단체  168개 단체임

자료 : 2006년의 도로 용료 수입은 ‘2006년 세외수입연감’에서 정리하 으며, 2007년은 각 자치단체

       내부자료임

2006년과 비교해보면, 시의 경우 22.9%, 군 15.1%, 자치구 13.0%로 각각 증가하

였는데, 이는 점용료의 인상 보다는 전신주 숫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표 6> 전주점용료 증감률
(단  :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률

시 712,457 875,753 22.9%

군 313,079 360,409 15.1%

자치구 298,341 337,008 13.0%

2) 문제

전주점용료의 부과와 관련한 문제점은 첫째, 정확한 전주 현황 조사가 미비하

다. 즉, 현행 자치단체 주도로 전주 현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한전의 전주 현황을 토대로 전주점용료의 근거를 삼고 있기 때문에 

누락된 전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9). 각 자치

단체가 자기지역의 전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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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주점용료의 요율산정식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인 산정식이 

법률 또는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도로법시행령에 있는 점용료 

산정기준의 경우 기본적인 산정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이러한 정보가 어떠

한 산식을 통해 요율이 결정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현행 갑, 

을, 병지로 구분한 후 각각 1,850원, 1,250원, 850원으로 결정된 점용료가 어떠한 산

식에 의해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셋째, 표준요율에 못 미치는 요율책정 및 요율불균형이다. 도로법의 경우 전주 

1개당 갑지 1,850원, 을지 1,250원, 병지 850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병지인 기초자

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400원이하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원가는 물론 표준요율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적자보

전을 위해 일반재원으로 충당해야 하고, 그 결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과잉수요가 

발생하며, 결국 예산자원의 낭비 및 비효율적 배분이 불가피해 지는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사용량이 적은 주민들이 사용량이 많은 주민들을 보조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재정부담의 불형평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는 하나, 세외수입증가율을 둔화시켜 재정압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 요율불균형의 문제도 안고 있는데, 실제 각 자치단체가 조례

로 걷는 점용료의 경우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의 경우 최대 780원부터 최소 

100원, 군의 경우 최대 645원부터 최소 300원, 자치구의 경우 최대 925원, 최소 450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7> 참조). 이러한 요율미조정 및 불균형의 문제는 

전주점용료 자체가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행정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넷째, 요율 미조정이다. 현행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점용

료의 조정은 도로법시행령 제26의4,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근거한다.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 시행하며, 

9) 대표적인 사례로 대전광역시의 경우인데 한전 충남사업본부가 2007년 12월 기준으로 공식 집

계한 대전지역 전주설치현황은 총 3만6109본인 반면, 대전시가 각 구청과 함께 조사 후 집계한 

전주수는 총 4만3162본으로 7,053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에 따라 

점용료(“을지”기준으로 1개당 450원)를 계상할 때 한전에서 매년 317백만원씩 납부를 누락하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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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주 점용료의 최대 및 최소 요율
(단 ：원)

구분
조례상 용료 도로법시행령상 용료

최 자치단체 최소 자치단체 실액 감액

시 780 군포시 100 평택시 850 425

군 645 합천군 300 달성군외 850 425

자치구 925 서울 서 구 450 구 구외 850 425

 자료 : 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회 내부자료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

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전주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부분이 토지가격으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

접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반영하여 요

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요율조정을 시행한 자치단

체는 168개 자치단체 중 54개 자치단체에 불과하였다(<표 8> 참조). 요율인상을 

<표 8> 요율조정 자치단체

구분 요율조정단체(2006년, 2007년)

시

(20개)

안양시(300,345), 부천시(300,345), 동두천시(300,345), 고양시(300,345), 

과천시(300,345), 구리시(300,345), 남양주시(300,390), 시흥시(300,400), 

군포시(690,780), 하남시(300,345), 양주시(300,365), 춘천시(300,345), 

춘천시(325,425), 강릉시(300,345), 태백시(300,345), 청주시(600,690), 

서산시(300,425), 군산시(300,345), 천시(300,425), 양시(300,345)

군

(13개)

연천군(300, 425), 양평군(300,425), 홍천군(300,425), 횡성군(300,345), 

월군(300,345), 인제군(300,345), 양양군(300,425), 고창군(300,425), 

곡성군(300,425), 강진군(300,345), 장성군(300,345), 창녕군(300,345), 

합천군(300,645) 

구

(23개)

서울 구(675,742), 서울강남구(665,916), 서울송 구(650,925), 부산 정구(450,515), 

부산 구(450,515), 부산서구(450,515), 부산동구(450,515), 부산 도구(450,565), 

부산진구(450,515), 부산동래구(450,515), 부산남구(450,515), 부산북구(450,515), 

부산해운 구(450,515), 부산사하구(450,515), 부산 정구(450,515), 

부산강서구(450,515), 부산연제구(450,515), 부산수 구(450,515), 

부산사상구(450,515), 울산 구(450,515), 울산남구(450,625), 울산동구(515,580), 

울산북구(450,515)

체

(56개)
평균조정율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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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한 자치단체의 평균인상율은 23.1%로 최대 조정은 경남 합천군으로, 2006년 

300원에서 2007년 645원으로 115%를 인상하였으며, 최소 조정은 서울 중구로 675

원에서 742.5원으로 10%를 인상하였다.

도로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

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해서만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 

그런데 점용료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25개 중 10%이상 변동된 지역은 

용산구, 성동구의 2개구에 머물렀다(<표 9> 참조). 결국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원가보상

률이나 평균수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설령 요율조정을 하더라도 

표준요율이 너무 낮게 책정 되어있어 자치단체 재정수입에는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한 실정이다.

<표 9> 2006년-2007년 서울시 주요 자치구 지가변동률

자치단체 2006년 2007년 자치단체 2006년 2007년

종로구 8.879 5.835 마포구 9.638 5.726 

구 8.732 5.804 양천구 9.942 6.083 

용산구 11.722  11.734 강서구 9.541 5.679 

성동구 10.961  10.505 구로구 8.275 5.740 

진구 9.139 6.289 천구 7.129 4.298 

 자료 : 국토해양부, 온나라부동산정보(http://www.onnara.go.kr/index.jsp)

 

다섯째, 부담비용의 과다로 인한 문제이다. <표 10>과 같이 2007년 현재 기초자

치단체에서 전주로 인한 부담비용은 13,395백만원으로, 전주점용료 수입이 부담

비용의 1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주 점용료 수입의 8배가 넘는 많은 부담비용

을 지출함으로써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담비용의 내용

10) 2006년 대비 2007년 지가변동율을 살펴보면, 전국평균 3.886%변동되었다. 대도시의 경우 

4.758%, 시지역의 경우 3.250%, 군지역의 경우 1.844%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특별시

는 5.882%, 부산 2.164%, 대구 2.911%, 인천 4.851%, 광주 0.941%, 대전 1.481%, 울산 2.902%이며 

도는 경기도가 4.229%, 강원도 1.665%, 충북 1.265%, 충남 2.025, 전북 1.211%, 전남 1.309%, 경
북 1.683%, 경남 2.218%, 제주 1.672%로 각각 변동하였다(국토해양부, 온나라부동산정보

-http://www.onnara.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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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부분이 전주지중화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전과의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

제를 제기한다.

<표 10> 전주로 인한 부담비용(2007년)
(단  : 천원)

구분 주 용료 수입(연간)
주로 인한 부담비용

(지 화사업 련)

시 875,753 
8,383,896

(8,377,896) 

군 360,409 
1,059,596

(986,702) 

자치구 337,008
3,952,146

(1,400,000) 

합계 1,573,170 
13,395,638

(10,764,598) 

주 : 1. 주로 인한 부담비용은 부분은 지 화사업과 련이 돼있고 그 외에는 주이설비용, 방지

설치  도색비용, 신주벽보정비 인건비, 불법 고물 부착 방지  설치비용등이 포함되어 있

음 

     2. 단가는 50% 감액 액임

     3. 도로 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하여 용료  변상 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부

과하지 아니하여 연간수입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밖에도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처리를 위임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인력과 경비가 징수

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도로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

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은 절반에 그치고 있

다. 

또한 한전과의 수입 불균형 문제도 있다. 한전의 전주 임대료 수입은 연간 1224

억원인데 반해 한전이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도로점용료는 8억원에 불과하

다. 한전의 전신주 전국 약 740만개 중 도로점용 전신주는 약 200 만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인터넷사업자의 전주이용료는 개당 연간 17,520원이고, 유선방송 전주이

용료는 연간 10,800원인데 비해, 한전이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전주 개당 점용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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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425원∼925원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

다.11)

3. 일본의 도로 용료 결정기

1) 도로 용료 산정기

일본의 도로점용료의 기본적인 산정방법에서 점용료는 점용자가 얻는 이익을 

도로의 가치에 반영하여 이하와 같은 산정식에 의해 산출하고 있다.

용료의 액수 = 도로에 있는 토지(건물이 없는 택지, 빈 땅) 가격 (도로가격)× 용면 ×사용료 

비율×수정률

- 도로에 있는 토지가격 : 

･도로의 가격 = 용지비 (＋조성비)

              = 고정자산세평가액 (소재지구분 당 지목의 평균치) (＋조성비)

- 용면 : 주 등의 표 인 구조물을 모델화하여 그 용면 을 단 수량 당 용료를 산출

- 사용료 비율 : 2.6/100 (국가의 행정재산 토지 사용료 비율 2.3/100에 토지평가의 방법을       

  고려하여 8/7을 곱함)

- 수정률 : 지상 용 수정률 2/3, 지하 용 수정률 1/3

점용료 부과를 위한 소재지의 구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전국의 

市区町村을 갑지, 을지, 병지로 구분)로 나누고 있지만, 지역의 지가수준을 반영하

여 소재지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 즉, 갑지는 동경도 23区 , 일
정규모(인구50만명) 이상의 市를, 을지는 갑지 이외의 市, 병지는 町村으로 구분하

고 있다. 또한 도로법 시행에 따른 점용료가 감면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시

행하는 사업이나 지상권 등에 의해 도로택지 권리를 취득하고 도로를 축조한 경

우 해당 도로 택지내 점용물건은 물건에 상관없이 면제해주고 있다. 특히 전주뿐

만이 아니라 공공 단체 또는 전기사업자 같은 인정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가

11) 대표적인 사례가 파주시로서 파주시가 도로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주에 설치하는 

CCTV용 광케이블 선로에 대하여 한전이 공가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함으로서 형평성에 문제

가 되고 있다. 즉, 파주시가 한전게 부과하 전주점용료는 전주 1개당 차 300원이지만 한전이 

CCTV용 광케이블 선로이용 용금은 개당 11,860원으로 약 40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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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도로횡단전선 및 가정용 전선, 공익법인이 설치하는 유선 텔레비전의 가공 

도로횡단전선  및 가정용 전선 등의 가공선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감면하고 있다.

<표 11> 일본의 도로법시행 별표 및 점용료 감면사항

용물건 지목

용료(円)

용료감면사항
단

소재지

갑지 을지 병지

제1종 주 평균지

1개

/1년

2,200 1,000 770
(물건에 계없이 면제)

-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련한 것

- 지상권 등에 의해 도로택지 권리를 취득하고 도로를 축조

  한 경우 해당도로택지내의 용물건

(면제)

- 가로등

- 도로부속물을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는 주

-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유선방송 電話柱

- 공익법인이 설치하는 유선텔 비  주

(감액)

- 공안 원회가 설치하는 교통 신호등을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는 주 (시행령이 정한 50%감액)

제2종 주 평균지 3,400 1,600 1,200

제3종 주 평균지 4,700 2,200 1,600

제1종電話柱 평균지 2,000 930 690

제2종電話柱 평균지 3,200 1,500 1,100

제3종電話柱 평균지 4,500 2,100 1,500

共架 선 그 

외에 상공에 

설치하는 선류

평균지

1m

/1년

20 10 7

(면제)

- 공공  단체 는 기사업자 같은 인정 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가공의 도로횡단 선  가정용 선 

- 공익법인이 설치하는 유선 텔 비 의 가공 도로횡단 선  

   가정용 선

共架 선 그 

외에 지하에 

설치하는 선류

평균지 10 5 4

주 : 1. 제1종 주라는 것은 주(해당 주에 설치되는 변압기를 포함) 에서 3  이하의 선   

(해당 주를 설치하는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함)을 지지하는 것을 말하고, 제2종 주라는 것

은 4  는 5 의 선을 지지하는 것이고, 제3종 주는 6  이상의 선을 지지하는 것을 

말함

      2. 共架 선이라는 것은 주 는 電話柱를 설치하는 자, 이외의 자가 해당 주 는 電話柱에 

설치하는 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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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용료 실화 내용12)

일본은 기존의 점용료가 1996년 4월 개정된 이후 현행 도로가격을 기초로 한 점

용료 설정이 시･정･촌 의 소재지 변경과 이와 동반한 도로가격의 변동을 반영하

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점용료의 산정을 위해 2007년 제도를 개

선하였다. 현행 일본의 전주사용료13)는 크게 도로가격과 사용료비율로 결정되고 

있다. 도로가격은 정액물건과 정률물건14)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정액물건

의 도로가격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평가액15)을 기초로 조성비(논밭, 산림부분에 

한함)를 가산하고 있으며, 정률물건의 도로가격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의 비슷한 

토지의 시가로 산정하고 있다.  

- 定額物件의 도로가격 = 고정자산세평가액 (소재지 구분마다 해당 지목의 평균치)

                        ＋ 조성비(논밭, 산림부분에 한함)

- 定率物件의 도로가격 = 근방에 비슷한 토지의 시가

그리고 사용료비율(지가에 대한 임대료 비율)은 국가가 사용하는 청사, 청사를 

이용한 수익행위를 하는 경우 전국 지가상승률의 평균을 반영하여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의 민간임대료수

준을 정확하게 반영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적인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

용료 비율을 책정하였다. 

소재지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가수준에 따라 갑지(甲,地), 을지(乙,地 ),병지(丙地

의) 3개로 구분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한 점용료 산정을 위해 구분수를 늘려서 세분

12) 이하 도로점용료 현실화와 관련된 자료는 2007년 일본 국토교통성도로조사국의 내부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요율현실화와 관련된 3가지 개정부분 즉, 요율조정, 조정

산식의 조정, 소재지 구분의 조정에 대해서만 서술하였다.

13) 일본의 경우 전주에 대한 점용료를 ‘전주사용료’로 명칭하고 있다.

14) 정액물건은 전주와 가스관 등의 단위수량 당 액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정률물건은 지하도

와 고가 밑의 주차장 등과 같이 근방에 비슷한 토지 시가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있는 物件을 

의미한다. 

15) 일본의 고정자산세는 토지·가옥·상각자산(이것들을 총칭하여 “고정자산”이라고 함)에 대해

서 고정자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액에 세율(1.4%)를 곱해

서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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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도로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변동을 계속적으로 반영한

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드는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보고 현행의 세 가지구

분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소재지 구분은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갑지의 대상 시･구･정･촌은 도시의 인구와 지가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시행령지정도시의 요건을 참고로 하여 인

구 50만명 이상의 市에 대해서만 예외조항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구역변경이 발

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정촌이 시로 구역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소재지

가 병지에서 을지로 자동적으로 변경되지만, 인구가 50만이 넘는 경우에는 시행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50만 이상의 시’의 예외조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현실화 내용에서는 갑지 뿐만 아니라 을지 및 병지에서

도 예외조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연구의 범  

현행 점용료의 현실화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표준요율의 산정에 있어 산식

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표준요율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실질적인 재정수

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본 장에서는 점용료의 산정을 중심으로 현실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16)

먼저 전주점용료의 성격을 구체적인 점용물의 산정에 있어서는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 실제로 명확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지에 착안하여 원칙적으로는 사용자부

담금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앞에서 서술하였던 일

16) 본 연구는 전주점용료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일본의 현실화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현행 전주점용료를 중심으로 요율을 재산정하였다. 이는 일본도 도로점용료의 현실화를 위

해 관련규정들을 최근에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주점용료의 재산정에 참고가 될 것으

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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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도로점용료의 산정을 참고로 요율조정, 산식조정, 소재지 조정을 통하여 실

제 재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분석결과

를 토대로 개선방안 및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7)

<그림 1> 분석체계

요율조정

조정산식조정산식 정책적 제언정책적정책적 제언제언

표준요율의 조정

소재지소재지 구분구분

전년도 지가변동율 반영

갑, 을, 지, 
인구 50만이상

분석산정식의 설정 요율분석 분석결과

요율조정

조정산식조정산식 정책적 제언정책적정책적 제언제언

표준요율의 조정

소재지소재지 구분구분

전년도 지가변동율 반영

갑, 을, 지, 
인구 50만이상

분석산정식의 설정 요율분석 분석결과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합리적인 전주점용료 요율결정에 필요한 점용료 산정식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일본의 경우 점용료의 적정액 결정은 국가 청사 등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의 토지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전국일률의 비율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도로법령에 기초하여 토지 이용의 대가 산정 방법으로 넓게 사용되어지는 

토지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산정식은 다

음과 같다.

(기본  산정식)

 용료의 요율 = 도로에 있는 토지(건물이 없는 택지, 빈 땅) 가격 (도로가격) 

               ×　 용면  × 사용료 비율  × 수정률 

17) 이러한 현실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전주1개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도로점용료수입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점용료를 현

실화에 있어 먼저 정확한 전주통계에 대한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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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비율(지가에 대한 임대료 비율)은 전술한대로 점용료가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서의 임대료 상당액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의 민간 

토지 임대료수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현재 사용료 비율을 2.6/100으

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행정재산의 토지 사용료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
국가 청사 등을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취급기준｣의 2.3/100과, 토지평가

의 방법인 고정자산세평가액(공시가격의 7할정도)을 고려하여 8/7을 곱해서 결정

하고 있다(일본 국토교통성도로조사국, 2007). 또한 수정률은 원칙적으로 점용 형

태에 의한 토지 이용제약을 보정하는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지고 있다.18)

이에 본 연구도 일본의 점용료 산정을 기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 산정식

을 규정하여 요율을 산정하였다.

 용료의 요율 = 인 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용면  × 사용료 비율 × 수정률  

먼저 사용료 비율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발표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2.8/100으

로 설정하였는데19), 수정률의 경우 이용제약에 의한 보정의 관점을 더해 도로의 

본래 효용에 대한 영향, 전선류 지중화추진 등의 정책적 관점도 고려하면서, 단순

히 적용할 수 없지만 공공용지의 취득에 동반하는 손실보상기준 등을 참고로 재

검토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20)

18) 구체적인 수정률은 다음과 같다. 첫쨰, 상공과 지하의 수정률의 경우 ･현행의 수정률은 상공

보다도 지하 쪽이 도로의 목적인 안전, 쾌적한 통행에의 영향이 적고, 지하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민간의 토지임대차의 실태를 참고하여, 상공2/3, 지하1/3로 하고 

있다. 둘째, 고가 밑 등의 수정률은 층수에 의한 수정률이 정해진다. 더욱이 고가 밑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갑･ 을･ 병의 각 지역마다  토지 이용제약의 정도를 고려한 수정률로 정해

지고 있다.

19)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용료비율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인용하였다. 국토해양

부는 매년 분기별로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소재한 업무용 빌딩과 상가에 대한 투자수익률 및 

공실률, 임대료 등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현행 임대료 산정은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를 

월세형태로 전환하여 산정한 것으로 전세금과 보증금은 조사된 월세전환율을 사용하여 월 

임대료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월1일 기준으로 ’07년 하반기의 경우 

임대료(월세 기준)는 업무용이 14,700원/㎡, 상가는 39,700원/㎡으로 평균지가의 2.8%로 산정

하였다(국토해양부, 2008). 

20) ･일본의 경우 상공인 경우 2/3, 지하에 점용하는 것에 의한 수정률은 1/3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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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용료 산정산식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인 A시의 실제 예를 들어 현행 

표준요율 및 실제 요율과의 비교를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21)

○ 1,680,000원×0.99174m²×0.028×0.67 = 31,256원 

  - 개별공시지가(원/㎡) : 1,680,000원(2008년01월01일 기 ) 

  - 용면  : 0.3평(0.99174m²- 주 1개가 차지하는 평균면 )

  - 사용료 비율 : 0.028

  - 수정률 : 0.67

현재 A시 전주 1개당 점용료는 345원으로, 도로법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는 

병지 850원(50%감면 : 425원)에 81%, 산정요율인 31,256원을 기준으로는 1.1%수준

에 불과하여 전주점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결과

1) 표  요율조정

전주점용료의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첫째, 표준요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요율조정은 병지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425원(감면정책에 의해 표준요율의 50%

기준)을 표준요율을 정하고 있고, 표준요율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

여 시행하고 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요율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율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불합리하게 낮은 요율의 점용료를 부

과하는  자치단체들이 표준요율인 425원으로 점용료를 인상하면, 전체 점용료 수

입은 40.6% 증가한 322,894천원이 되어 요율조정 전 보다 93,254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참조).

21) 여기서의 산정예시 결과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공시지가가 다르고 같은 자치단

체 안에서도 지역(번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요율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산

정결과에 대해서 요율반영을 하는 경우에도 사적재 처럼 원가분석의 100%를 반영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용료가 요금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원가보상을 결정하여

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서는 원가보상율에 대한 논의는 생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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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표준요율조정 분석결과
(단  : 천원)

자치단체
행 요율 조정요율

신주 1개 단가 체 용료 신주 1개 단가 체 용료

경기수원시 13,365 300 4,010 13,365 425 5,680 

경기성남시 10,376 300 3,113 10,376 425 4,410 

경기의정부시 3,206 300 962 3,206 425 1,363 

경기안양시 7,547 345 2,604 7,547 425 3,207 

경기부천시 18,392 345 6,345 18,392 425 7,817 

경기 명시 8,679 300 2,604 8,679 425 3,689 

경기평택시 35,111 100 3,511 35,111 425 14,922 

경기동두천시 3,115 345 1,075 3,115 425 1,324 

경기안산시 33,195 300 9,959 33,195 425 14,108 

경기고양시 18,182 345 6,273 18,182 425 7,727 

경기과천시 3,736 345 1,289 3,736 425 1,588 

경기구리시 4,277 345 1,476 4,277 425 1,818 

경기남양주시 8,757 390 3,415 8,757 425 3,722 

경기오산시 1,642 300 493 1,642 425 698 

경기시흥시 11,324 400 4,530 11,324 425 4,813 

경기의왕시 2,091 300 627 2,091 425 889 

경기하남시 1,215 345 419 1,215 425 516 

경기용인시 3,887 300 1,166 3,887 425 1,652 

경기 주시 3,065 300 920 3,065 425 1,303 

경기안성시 13,434 300 4,030 13,434 425 5,709 

경기김포시 5,409 300 1,623 5,409 425 2,299 

경기양주시 4,361 365 1,592 4,361 425 1,853 

경기포천시 1,771 300 531 1,771 425 753 

강원강릉시 12,940 345 4,464 12,940 425 5,500 

강원태백시 2,742 345 946 2,742 425 1,165 

강원삼척시 8,292 300 2,488 8,292 425 3,524 

충북제천시 8,007 300 2,402 8,007 425 3,403 

충남공주시 2,180 300 654 2,180 425 927 

강원강릉시 12,940 345 4,464 12,940 425 5,500 

강원태백시 2,742 345 946 2,742 425 1,165 

강원삼척시 8,292 300 2,488 8,292 425 3,524 

충북제천시 8,007 300 2,402 8,007 425 3,403 

충남공주시 2,180 300 654 2,180 425 927 

북 주시 7,065 300 2,120 7,065 425 3,003 

북군산시 14,900 345 5,141 14,900 425 6,333 

북정읍시 7,467 300 2,240 7,467 425 3,173 

북김제시 170,325 300 51,098 170,325 425 72,388 

남목포시 10,175 300 3,053 10,175 425 4,324 

경북포항시 16,144 300 4,843 16,144 425 6,861 

(다음 쪽에 계속)



156  ｢정부학연구｣ 제15권 제2호(2009)

자치단체
행 요율 조정요율

신주 1개 단가 체 용료 신주 1개 단가 체 용료

경북경주시 5,651 300 1,695 5,651 425 2,402 

경북김천시 6,960 300 2,088 6,960 425 2,958 

경북안동시 6,846 300 2,054 6,846 425 2,910 

경북 주시 7,645 300 2,294 7,645 425 3,249 

경북상주시 8,772 300 2,632 8,772 425 3,728 

경북문경시 9,939 300 2,982 9,939 425 4,224 

경북경산시 7,516 300 2,255 7,516 425 3,194 

경남창원시 13,784 300 4,135 13,784 425 5,858 

경남통 시 5,400 300 1,620 5,400 425 2,295 

경남사천시 4,928 300 1,478 4,928 425 2,094 

경남 양시 7,113 345 2,454 7,113 425 3,023 

경남거제시 14,643 300 4,393 14,643 425 6,223 

경남양산시 14,315 345 4,939 14,315 425 6,084 

소계 589,886 313 177,029 589,886  250,702 

부산기장군 6,992 300 2,098 6,992 425 2,972 

구달성군 11,701 300 3,510 11,701 425 4,973 

인천강화군 3,849 300 1,155 3,849 425 1,636 

인천옹진군 4,580 300 1,374 4,580 425 1,947 

경기가평군 5,592 300 1,678 5,592 425 2,377 

강원횡성군 2,892 345 998 2,892 425 1,229 

강원 월군 2,980 345 1,028 2,980 425 1,267 

강원정선군 3,460 300 1,038 3,460 425 1,471 

강원철원군 3,424 300 1,027 3,424 425 1,455 

강원양구군 2,257 350 790 2,257 425 959 

강원인제군 5,028 345 1,735 5,028 425 2,137 

강원고성군 1,903 350 666 1,903 425 809 

충북옥천군 248 300 74 248 425 105 

충북진천군 7,754 300 2,326 7,754 425 3,295 

충북증평군 820 300 246 820 425 349 

충남서천군 5,725 345 1,975 5,725 425 2,433 

충남청양군 7,234 300 2,170 7,234 425 3,074 

북완주군 6,534 300 1,960 6,534 425 2,777 

북진안군 2,947 300 884 2,947 425 1,252 

북순창군 2,826 300 848 2,826 425 1,201 

남고흥군 8,979 300 2,694 8,979 425 3,816 

남강진군 6,883 345 2,375 6,883 425 2,925 

남장성군 3,411 345 1,177 3,411 425 1,450 

남진도군 1,480 300 444 1,480 425 629 

경북군 군 4,718 300 1,415 4,718 425 2,005 

경북의성군 5,927 300 1,778 5,927 425 2,519 

경북 양군 3,302 300 991 3,302 425 1,403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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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행 요율 조정요율

신주 1개 단가 체 용료 신주 1개 단가 체 용료

경북성주군 5,559 300 1,668 5,559 425 2,363 

경북칠곡군 741 300 222 741 425 315 

경북 천군 3,498 300 1,049 3,498 425 1,487 

경북 화군 1,091 300 327 1,091 425 464 

경북울진군 9,603 300 2,881 9,603 425 4,081 

경남창녕군 5,172 345 1,784 5,172 425 2,198 

경남남해군 2,040 300 612 2,040 425 867 

경남산청군 6,654 300 1,996 6,654 425 2,828 

경남함양군 8,003 300 2,401 8,003 425 3,401 

경남거창군 4,057 300 1,217 4,057 425 1,724 

소계 169,864 311 52,611 169,864 72,192 

합계 229,640 322,894 

주 : 의 결과는 재 용료  주 수에 한 악이 가능한 지역인 168개단체  425원이하인 

     단체 78개(시 41개, 군 37개)를 상으로 계산한 것임

2) 용료 조정산식의 조정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

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가변동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3년

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2006년 대비 2007년 지가변

동율을 살펴보면, 전국평균 3.9%에 그쳐 지가변동율을 요율조정의 주근거로 사용

하는데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가변동율이 10%이상인 지역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율조정의 어려움이 있다.22) 

뿐만 아니라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4(점용료의 조정)의 규정과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 즉, <별표 2>에서는 지가변동율이 

10%이상인 경우에도 매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년도 보다 10%이상인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

령 제26조의4의 규정과의 관계도 모호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2007년 평균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점용료의 변화를 살

22) 결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전주점용료에 대한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매년 지가

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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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표 13> 참조). 조정결과 병의 경우 2008년 594원, 2009년 617원, 2010년 

641원으로 인상되어 점용료 수입은 2007년 308,732천원에서 2008년 320,791천원, 

2009년 333,212천원, 2010년 346,173천원으로 각각 증대되었다. 물론 이러한 지가변

동율의 반영으로 인한 점용료 수입의 증대가 미비하지만 다른 조정방식(요율조

정, 소재지 구분 변경)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수입증대가 예상된다.

<표 13> 점용료 산식 조정 분석결과
(단  :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시 340 347 361 375
- 2007년 평균 지가변동율 

3.886%
군 344 358 372 386

구 572 594 617 641

주 : 168개 자치단체의 용료 평균값을 기본으로 하 으며, 매년 지가변동율의 경우 2007년 평균지가

     변동율을 곱하여 산출하 다.

3) 소재지 구분의 조정

현행 시행령의 경우 소재지를 갑지, 을지, 병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소재지 중 "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 면지역을 제외)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

을 말하고 있는데 현행 소재지의 구분은 도시의 인구와 지가에 어느 정도의 상관

관계가 인정되어진다는 점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병지“의 시의 경우, 인구편

차로 인해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

본의 경우 전국의 市区町村을 갑지, 을지, 병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의 경우 ｢인
구 50만명 이상의 市｣를 구분하여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

로점용료의 징수권자가 기초자치단체이므로 현행 특별시, 광역시, 그 외의 시로 

구분하는 것을 시, 군, 구로 구분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23)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는 75개시 중 12개시이며(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용인,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시) 이다. 아래의 

<표 14>는 시, 군, 구로 변경된 소재지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이다. 분

23) - 갑지(1,850원/925원) :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및 인구50만인이상의 市

      - 을지(1,250원/625원) : 갑지 이외의 市

      - 병지(850원/425원)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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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 조정 전 보다 점용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74.8%가 증가하였으며,24) 자치단

체 유형별로는 시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소재지 변경 분석결과

소재지
소재지 기  요율

변경소재지
변경 요율

증가율(%)
단가(원) 액(천원) 단가(원) 액(천원)

병

572(자치구) 315,324 갑 925 499,549 58.4%

340(시) 206,756 을 625 451,583 118.4%

344(군) 74,500 병 425 91,395 22.7%

합계 596,580 1,042,527 74.8%

주 : 변경요율의 단가는 “갑지”의 기 인 1,850원(감액은 925원), “을지”의 기 인 1,250원(감액은 

625원), “병지”의 기 인 850원(감액은 425원)을 각각 기 으로 계상하 으며, 도로법시행령 <별

표 2>에 설명하고 있는 용료 조정산식은 용을 하지 않았다.

4) 소결

지금까지 요율변경 등을 통한 전체적인 전주점용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

하면 <표 15>와 같다. 첫째, <요율조정>은 표준요율(425원)보다 낮게 부과되고 있

는 자치단체의 부과기준을 표준요율로 인상하여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변경

전은 현행 단가를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변경 후는 표준요율에 미치는 못하는 

78개 단체(시 41개, 군 37개를 )를 일괄적으로 425원으로 인상한 후 계상한 결과이

다. 둘째, <조정산식의 조정>은 조정산식을 지가변동률을 매년 반영하여 조정한 

결과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변경전은 현행 “병지”를 기준으로 평균단가를 전

주수에 곱하여 계상하였으며, 변경 후는 매년 지가변동률을 반영한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계상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소재지 구분의 조정>은 소재지 분류기

준을 특별시(갑), 광역시(을), 시･군(병)로 나주어지던 분류기준을 조정하여 산정

한 결과이다. 즉 종전에 “병지”로 분류되던 인구 50만 이상의 대규모 시를 “갑지”

로 재분류한 결과를 의미한다.

24) 산정･예시) 현소재지 기준 : 572원(평균단가)×각 자치단체 전주갯수 = 315,324천원 --> 변경소

재지 기준 : 925원(기존 표준요율 “갑지”기준)×전주갯수 =499,54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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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분석결과 종합
(단  : 천원)

요율조정 조정산식 변경 소재지 구분 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평균단가)

변경 후

(평균단가)

변경 

(평균단가)

변경 후

(평균단가)

시 177,029 250,702
221,952

(340원)

226,340

(347원)

206,756

(340원)

451,583

(625원)

군 52,611 72,192
74,035

(344원)

76,986

(358원)

74,500

(344원)

91,395

(425원)

구 596,580 596,580
308,732

(572원)

320,791

(594원)

315,324

(572원)

499,549

(925원)

합계 826,220 919,474 604,719 624,118 596,580 1,042,527

주 1 : <요율조정>에서 ‘구’는 표 요율 425원 보다 높기 때문에 변동이 없음

주 2 : 의 계상된 결과들은 도로법시행령 <별표 3>의 용료 조정산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액들은 < 주수 × 단가>의 방법으로 계상되어 실제 자치단체에서 징수한 액과는 차이가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현행 전주점용료는 도로관리 및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최소비용에도 미치지 못

하는 평균 공시지가 인상률만 반영한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다. 합리적인 전주점

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요율, 조정산식, 소재지 구분의 조정에 대한 일반원

칙 및 현행 전주점용료 산정방식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

행 전주점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요율의 인상이다. 표준요율은 도로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나, 

그 요율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수익자인 한국전력의 수입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원가보상율보다 낮게 설정된 표준요

율보다도 더 낮은 요율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실제 부과되는 요율

을 최소한 시행령에 규정된 표준요율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정산식의 조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가변동율이 10%이상인 경

우에도 매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조정하도록 되어있어, 전년도 

보다 10%이상인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령 제26조의4의 규정

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가변동율이 10%이상인 지역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현행제도에 따르면 요율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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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고려할 때, 매년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

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소재지 구분의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전주와 관련한 도

로점용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징수권자이므로 현행 특별시, 광역시, 그 외 시

로 구분하는 것을 일본과 마찬가지로 시, 군, 구로 분규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즉, ‘갑지”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들이 시, 군 보다는 인구 및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용료를 산정하고, “을지”는 시로, 

“병지”는 군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전주점용료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부적 개선 이외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전주점용료를 통한 세입

증대는 이론적으로만 달성될 수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재

원배분 정책과 더불어 각 자치단체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자주수입원 개발을 위한 

꾸준한 자체노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전주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전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표준요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요율을 적정수준으

로 제때 인상하고, 요율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례와 규정되어 있는 조정

산식 등을 통하여 현실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은 전주점용료를 대상으

로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요율산정식을 설정하기 위해 

일본의 요율산정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따라

서 일본에서 최근 개편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후 

사용료 비율, 수정률 등을 결정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개인 연구자가 이와 같이 

방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본의 산정방식을 기본으로 사

용료비율과 수정률을 재계산하여 산정하였다는 점의 본 연구의 한계로 남을 수밖

에 없다.

현실화를 추진함에 또 다른 장애요인은 정확한 전주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과 

현행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역기능 측면에서는 전주점

용료의 현실화에 따를 부담전가 가능성이 있다. 현행 한전의 사용요금 산정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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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원가 계산방식으로 감각상각비, 운영비, 투자보수를 더한 다음, 통신성 점유비

율을 곱하여 책정하고 있다.25)이에 전주점용료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인상하게 되

면 다른 일반 및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한전에 납부하고 있는 전주사용요금이 인상

될 소지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민영화가 완료되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이유로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을 포괄

적으로 적용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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